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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주    방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5고단553   공 부 사용, 부 사용공 행사, 자동차 리

법 , 도, 도 통법 ( 면허운 ), 자동

차손해 상보장법

피  고  인 ○○ (1942 생),  축산업

검       사 공 ( 소), 임희 (공 )

변    인 변 사 (국 )

 결  고 2015. 9. 4.

  

주       문

피고인  징역 4월에 처한다.

  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  2014. 12. 16. 주지 법원에  폭 행 등처벌에 한법 (집단· 등

)죄  징역 8월에 집행  2  고 고, 그 결이 2014. 12. 24. 어 

재 집행  간 이다.

1. 도, 공 부 사용, 자동차 리법

   피고인  2015. 1. 19.경 주시에 있는 ○○목장에   목장 부근에 워진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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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□□ 소  포  차  자동차 등 번  손  떼어낸 다 , 행사할 목

 권한없이 자동차  미납  앞 번  당한 피고인 운행  갤 퍼 승용차

 앞 번  자리에 마  법하게  자동차 등 번 인 것처럼 부착하

다.

   이 써 피고인   소  자동차 등 번  취하고, 공 인 자동차등

번  부 사용하 다.

2. 부 사용공 행사, 도 통법 ( 면허운 ), 자동차손해 상보장법

   피고인  2015. 1. 21.경 자동차운 면허를 지 아니하고,  ○○목장 부근 도

에 부  주시 한림  4  40 부근 농  하나 마트 앞 도 지 6㎞ 도  같

이 부 사용한 자동차 등 번  부착하고, 자동차 보험에 가입 지 않   

갤 퍼 승용차를 운행하 다.

거의 요

생략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: 법 238조 1항, 2항(공  부 사용  부 사

용 공  행사  ), 자동차 리법 78조 2 , 71조 1항(등 번  부

사용  ), 법 329조( 도  ), 도 통법 152조 1 , 43조( 면허 운

 ), 자동차손해 상보장법 46조 2항 2 , 8조( 보험차량 운행  )

1. 상상  경합 : 법 40조, 50조

1.  택 : 자동차 리법 죄, 도죄, 자동차손해 상보장법 죄에 하여 각 

징역 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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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합범가  :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

양형의 이유

다 과 같  상들  모  고 하여 주 과 같이  한다.

○ 리한 상 : 범죄사실 모  인 하고 하고 있는  

○ 불리한 상 : 집행  간 임에도 자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

○ 타 : 피고인이 번  취한 차량이 랜 간 어 워 있  폐차 직

 차량이었고, 피고인이 자신  동 에 통이 여  않자 이 소에 가  

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 특별한 계획이 있다 보다는 법  지에  롯

 것  보이는  등 범행 동   경 에 참작할 사 , 피고인이 고 인 , 피

고인  직업, 행, 가족 계

이상  이  주 과 같이 결한다.  

      사      민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